
전자문서 이용가능

[별지 제54호서식] <개정 2014.12.30.>

【청구범위】

【청구항 1】

210㎜×297㎜(보존용지(2종) 70g/㎡)



※ 기재요령

1. 일반적 유의사항

가. 용지의 규격은 가로 210㎜, 세로 297㎜의 A4 용지 크기의 보존용지(2종) 70g/㎡ 이상을 세로로 하

여 상단을 철합니다.

나. 용지의 여백은 상단 40㎜, 좌단 25㎜, 하단 및 우단 20㎜를 적으며, 용지의 하단여백 중앙에 아

라비아숫자로 쪽 번호를 적습니다.

다.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가로로 쓰되, 300dpi 이상의 해상도로 출력함을 원칙으로 하며, 용지에

는 불필요한 문자ㆍ기호 또는 선을 적을 수 없습니다.

라. 문자모양은 명조ㆍ고딕 등의 정자체를 사용하고 문자크기는 가로 4㎜ × 세로 4㎜(12포인트)

로 하며, 문자속성은 이탤릭체, 진하게, 밑줄, 윗첨자, 아래첨자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마. 1쪽의 줄 수는 20줄, 각 줄 사이의 간격은 7.2㎜(줄 간격 280％)로 하며, 내어쓰기는 사용할 수

없으나 들여쓰기는 새로운 문단을 시작하는 경우에만 공백 8자크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바. 용어는 전체적으로 통일하여야 하며, 기술용어는 학술용어를 사용하되 우리말 표준용어를 사용

하고, 한글로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는 ( ) 안에 한자 또는 원어를 병기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

여야 합니다. 한글로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한자 또는 원어로 병기하지 않을 경우 발명을 명

확하게 파악하기 곤란하여 거절될 수 있으며, 또한 특허를 받은 후에는 권리범위가 명확하게 특

정되지 않아 무효로 되거나 권리를 행사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다만, 단위는 SI(mㆍ

kgㆍs) 단위로 표시(온도의 경우에는 켈빈(K) 또는 섭씨온도(℃) 중 어느 하나로 표시 가능)해

야 하며 어떤 용어를 특별한 의미로 사용할 경우에는 그 의미를 발명의 설명에 미리 정의하고

사용하여야 합니다.

사. 식별항목의 기재

(1) 서식에 규정된 각 표제는 식별기호 【, 】와 식별항목명으로 구성된 식별항목으로 적으며, 식

별항목의 다음 줄에 해당 내용을 적습니다.

(2) 식별기호 【, 】는 식별항목 또는 식별번호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, 일련번호를 포함하

는 식별항목인 경우에는 식별항목명과 일련번호 사이에 1칸의 공백을 두어야 합니다.

(3)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 식별항목의 명칭 중 “발명”은 “고안”으로, “특허청구범위”는 “실용신

안등록청구범위”로 바꾸어 적습니다.

(4) 【청구항】의 식별항목은 일련번호를 적으며, 기재순서에 따라 아라비아숫자로 적는 것을 원

칙으로 하되, 발명 또는 고안의 내용을 정확히 표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라비아숫

자 뒤에 알파벳 소문자를 1자 이상 부기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【청구항】식별항목의 일련번

호는 아라비아숫자로만 적습니다.

2. 【청구항】란의 기재방법은 「특허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15호서식(명세서)의 기재요령 제2호라목을

참조하여 적습니다.


